
여권 재발급 사유서

주의사항※ 1.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( ) , 출입국 「 관리법」에 

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. 

2. 여권을 최근 년 이내에 회 이상 또는 년 이내 회 이상 분실시 경위확인을 받게 되고5 3 1 2 , 

여권 유효기간이 년2 으로 제한됩니다. 

   - 최근 년 이내 회 분실시 여권 유효기간이 년으로 제한됩니다5 2 5 .  

3.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( ) 「 」 등 

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

여권 분실신고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일자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‘ ’ , . ※ 


